
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

수용토지에 대한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평가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협의수용과 재결수용 

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재결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액을 평가 산정함에 있어서도 협

의수용인 경우와 같이 그 수용토지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라도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

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 진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는 상태로의 정상평가를 하여

야 한다.<BR>(대법원 1987.07.07. 선고 87누45 판결)<BR>


